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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의견

감정평가 기본사항. Ⅰ

감정평가 목적  1. 

본건은 경기도 하남시 감일동 소재 감일백제중학교 남동측 인근에 위치하는 구분건물 제 호      " " 106

외 개호18 에 대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의 경매 목적을 위한 감정평가 건입니다.

감정평가 대상  2. 

가 건물 전체의 개요    . 

집합건축물대장 표제부 갑 기준임    ( , ) .※
안의 연면적은 용적률 산정용 연면적임    () .※

명칭 감일로데오프라자 주건축물제 동1 소재지 경기도 하남시 감일동 494-1

용도지역 준주거지역 대지면적 708.3㎡

건축면적 425.03㎡ 건폐율 60.0071%

연면적※) 2,893.57 (1,773.15 )㎡ ㎡ 용적률 250.3388%

주구조 철근콘크리트구조 지붕 철근 콘크리트( )

주용도 제 종근린생활시설1 층수 지하 층 지상 층2 / 5

승강기 승용 대1 사용승인일 년 월 일2023 4 25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의견

나 평가대상 물건의 개요    . 

기호 층 호수 전유면적( )㎡ 공용면적( )㎡ 대지지분( )㎡

1 층1 호106 33.44 35.646 -

2 층4 호401 96.9 103.294 -

3 층1 호102 50.16 53.469 -

4 층1 호103 46.74 49.824 -

5 층1 호104 33.44 35.646 -

6 층4 호402 150.48 160.408 -

7 층2 호201 96.9 103.294 -

8 층2 호204 88.2 94.02 -

9 층3 호302 75.24 80.204 -

10 층3 호303 75.24 80.204 -

11 층1 호105 33.44 35.646 -

12 층1 호107 37.8 40.294 -

13 층1 호108 44.1 47.01 -

14 층2 호202 75.24 80.204 -

15 층2 호203 75.24 80.204 -

16 층3 호301 96.9 103.294 -

17 층3 호304 88.2 94.02 -

18 층5 호501 152.76 162.84 -

20 층1 호101 50.16 53.469 -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의견

실지조사 실시기간 및 그 내용  3. 

감정평가업자가 감정평가를 할 때에는 실지조사를 하여 대상물건을 확인하여야 한다고 규정된 감     『

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 조 제 항에 따라 년 월 일 현장을 방문하여 건물의 구조 용도10 1 2023 7 10 , 』 ∙

전유부분의 층별 위치별 효용 기초와 용재 시공 및 관리상태 내부구조 등을 조사, , , , ∙확인하였습니

다.

기준시점 결정 및 그 이유  4. 

본 감정평가의 기준시점은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 조 항에 따라 대상물건의 가격조사 완료일     9 2『 』

인 년 월 일입니다2022 7 10 .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의견

기준가치 및 감정평가조건. Ⅱ

기준가치 결정 및 그 이유  1. 

본 감정평가는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 조 제 항에 따라서 대상물건이 통상적인 시장에서      5 1『 』

충분한 기간 거래를 위하여 공개된 후 그 대상물건의 내용에 정통한 당사자 사이에 신중하고 

자발적인 거래가 있을 경우 성립될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인정되는 대상물건의 가액인 시장가치 를 " "

기준으로 감정평가액을 결정하였습니다.

의뢰인이 제시한 감정평가조건에 대한 검토  2. 

의뢰인이 제시한 별도의 감정평가조건은 없습니다     .

그 밖의 사항  3. 

가 본건 기호 은 귀제시목록 및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상 면적과 집합건축물대장 전   . (1),(2),(4)~(18) (

유부 갑 상 면적이 상이하며 본 평가에서는 집합건축물대장 전유부 갑 상의 면적을 기준으로 , ) , ( , ) 

평가하였는바 경매진행시 참조바랍니다, .

나 본건 기호 은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상 대지권이 별도 등기되어 있지 않으나 집합건   . (1)~(18),(20) ,『

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 조의 규정에 따라 구분건물과 대지사용권이 일체성을 20』 

가지며 일반적으로 이에 따라 분양 및 거래가 되는바 본 평가에서는 추후에 적정 대지권이 , 

포함될 것을 전제로 평가하였으니 경매진행시 참조바랍니다.

다 귀제시목록 중 기호 는 토지로서 앞서 기호 을 적정 대지권이 포함될 것을    . (19) (1)~(18),(20)

전제로 평가하였는바 각 호에 포함되어 평가되었으므로 별도의 평가를 진행하지 않았으니 , 

경매진행시 참조바랍니다.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의견

라 구분소유건물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 조의 규정에 따라 구분건물과    . 20『 』 

대지사용권이 일체성을 가지며 일반적으로 이에 따라 분양 및 거래가 되므로 토지 건물의 구분평, ∙

가는 곤란하나 귀 요청에 따라 대상부동산의 감정평가액을 토지와 건물의 가격으로 각각 배분하여 , 

구분건물감정평가명세표 상에 기재하였으니 경매진행시 참고바랍니다' ' .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의견

감정평가의 방법. Ⅲ

감정평가방법  1. 

부동산에 대한 평가는 다양한 평가방법에 의해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시장가치의 도출이 요구되며      

이에 부응하기 위한 방법으로 다음과 같은 감정평가방법이 있습니다.

대상물건의 재조달원가에 감가수정을 하여 대상물건의 가액을 산정하는 방법인 원가법      " "① 

대상토지와 가치형성요인이 같거나 비슷하여 유사한 이용가치를 지닌다고 인정되는 표준지의       ②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대상토지의 현황에 맞게 시점수정 지역요인 및 개별요인 비교 그 밖의 , , 

요인의 보정을 거쳐 대상토지의 가액을 산정하는 방법인 공시지가기준법" "

대상물건과 가치형성요인이 같거나 비슷한 물건의 거래사례와 비교하여 대상물건의 현황에       ③ 

맞게 사정보정 시점수정 가치형성요인 비교 등의 과정을 거쳐 대상물건의 가액을 산정하는 , , 

방법인 거래사례비교법" "

대상물건이 장래 산출한 것으로 기대되는 순이익이나 미래의 현금흐름을 환원하거나 할인하여       ④ 

대상물건의 가액을 산정하는 수익환원법 등이 있습니다" " .

본 평가에 적용한 감정평가방법  2.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 조에 따라 구분소유권의 대상이 되는 건물부분과 그 대지사용권을     16『 』

일체로 한 거래사례비교법으로 시산가액을 산정한 후 대상물건의 특성상 다른 감정평가방법을 

적용하는 것이 곤란하므로 인근 유사부동산의 가격수준 평가사례 등 참고가격자료를 통해 시산가액, 

의 합리성을 검토하여 감정평가액을 결정하였습니다.

일괄 구분 부분 감정평가를 시행한 경우 그 이유 및 내용  3. ⋅ ⋅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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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사례비교법에 의한 시산가액. Ⅳ

감정평가방법의 적용  1.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 조에 따라 대상물건과 가치형성요인이 같거나 비슷한 물건의 거래사례    16『 』

와 비교하여 대상물건의 현황에 맞게 사정보정 시점수정 가치형성요인 비교 등의 과정을 거쳐 , , 

대상물건의 가액을 산정하였습니다.

거래사례의 선정  2. 

가 인근유사부동산의 거래사례   . 

기호
소재지 층 전유면적

( )㎡ 거래가액 원( ) 전유면적당
단가 원( / )㎡ 자료출처

거래시점

건물명 호수 사용승인일

#1

경기도 하남시
감이동 443-1

층1

30.4628 888,967,819 29,182,078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2023.04.13

반도유스퀘어 호103 2021.11.05

#2

경기도 하남시
감이동 511-1

층1

44.46 1,359,450,000 30,576,923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2023.03.12

감일메티컬프라자
주건축물제 동1

호105 2022.11.11

#3

경기도 하남시
감이동 440-2

층2

44.45 481,969,000 10,842,947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2023.02.27

퀸즈에비뉴
주건축물제 동1

호225 2022.10.14

#4

경기도 하남시
감이동 512

층2

64.8 651,926,300 10,060,591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2023.02.20

현대타워 호206 2022.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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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비교사례의 선정   . 

상기 거래사례 중 비교적 최근에 거래된 거래사례 을 선정하였습니다     < #1,#3,#5,#7,#8> .

기호
소재지 층 전유면적

( )㎡ 거래가액 원( ) 전유면적당
단가 원( / )㎡ 자료출처

거래시점

건물명 호수 사용승인일

#5

경기도 하남시
감이동 512

층3

89.88 826,400,000 9,194,482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2022.04.02

현대타워 호301-2 2022.09.02

#6

경기도 하남시
감이동 512

층3

80.56 743,760,000 9,232,373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2022.03.05

현대타워 호306 2022.09.02

#7

경기도 하남시
감이동 443-1

층4

75.044 639,051,000 8,515,684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2022.04.07

반도유스퀘어 호403 2021.11.05

#8

경기도 하남시
감이동 440-2

층5

37.8 300,501,000 7,949,762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2022.12.19

퀸즈에비뉴
주건축물제 동1

호518 2022.10.14

#9

경기도 하남시
감이동 440-2

층5

37.8 300,501,000 7,949,762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2022.12.16

퀸즈에비뉴
주건축물제 동1

호520 2022.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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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정보정  3. 

사정보정이란 가격의 산정에 있어서 수집된 거래사례에 거례관계자의 특수한 사정 또는 개별적인      

동기가 개입되어 있거나 거래당사자가 시장사정에 정통하지 못하여 적정하지 않은 가격으로 거래된 

경우 그러한 사정이 없는 가격수준으로 정상화하는 작업을 의미하며 상기의 선정된 사례는 현장조사, 

시 조사된 인근지역의 시세수준과 부합하는 등 정상적인 거래로 판단되어 별도의 사정보정은 

필요하지 아니합니다.(1.00)

시점수정  4. 

가 시점수정이란 감정평가액의 산정에 있어서 거래사례의 거래시점과 기준시점이 시간적으로 불일치   . 

하여 가격수준의 변동이 있을 경우에 거래가액을 기준시점의 수준으로 정상화하는 작업입니다.

나 본건의 시점수정을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조사 발표하는 경기도 하남시 주거지역 지가변동률   . ∙

과 한국감정원에서 발표하는 상업용부동산 임대동향조사 자료 중 자본수익률 분기 연간 을 검토( / )

하였으나 지가변동률은 토지에 대한 자료로 적용하지 않고 자본수익률 분기 연간 중 집합상, , ( / ) '

가 를 참작하여 하기와 같이 시점수정 하였습니다' .

년 분기 이후 자본수익률이 미고시된 바 년 분기 자본수익률을 연장 적용하였음    2023 2 , 2023 1 .※ ∙

지역 경기

년 분기2022 2 0.46

년 분기2022 3 0.47

년 분기2022 4 0.15

년 분기2023 1 -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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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사례#1

기간 2023.03.12 ~ 2023.07.10

산식 (1-0.0007*20/90)*(1-0.0007*101/90) 0.99906≒ 

시점수정치 0.99906

거래사례#3

기간 2023.02.27 ~ 2023.07.10

산식 (1-0.0007*33/90)*(1-0.0007*101/90) 0.99896≒ 

시점수정치 0.99896

거래사례#5

기간 2022.04.02 ~ 2023.07.10

산식 (1+0.0046*90/91)*(1+0.0047)*(1+0.0015)*(1-0.0007)*(1-0.0007*101/90)
1.00928≒ 

시점수정치 1.00928

거래사례#7

기간 2022.04.07 ~ 2023.07.10

산식 (1+0.0046*85/91)*(1+0.0047)*(1+0.0015)*(1-0.0007)*(1-0.0007*101/90)
1.00903≒ 

시점수정치 1.00903

거래사례#8

기간 2022.12.19 ~ 2023.07.10

산식 (1+0.0015*13/92)*(1-0.0007)*(1-0.0007*101/90) 0.99873≒ 

시점수정치 0.998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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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치형성요인비교  5. 

가 외부요인   . 

항목 세부항목

외부요인

고객 유동성과의 적합성

대중교통의 편의성 차량이용의 편리성, 

배후지의 크기 및 상가의 성숙도

도심지 및 상업 업무시설과의 접근성, 

차량이용의 편의성

내부요인

건물 전체의 공실률 주차의 편리성, 

전유면적대비 대지사용권의 크기

건물 관리상태 및 각종 설비의 유무

건물전체의 임대료 수준 및 임대비율

건물의 구조 및 마감상태

경과년수에 따른 노후도

호별요인

층별 향별 효용∙

위치별 효용 동별 및 라인별( )

주출입구와의 거리

에스컬레이터 및 엘리베이터와의 거리

간선도로 및 철도 등에 의한 소음 등

기타요인 기타 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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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격차율 결정   . 

기호 사례
기호

비교항목
격차율

외부요인 내부요인 호별요인 기타요인

1 #1

0.97 1.00 1.00 1.00 0.970

본건 북동측 인근에 위치하는 거래사례로서 거래사례 대비 본건은 외부요인 상가의 성숙도 (
등 에서 열세합니다) .

2 #7

0.97 1.00 1.00 1.00 0.970

본건 북동측 인근에 위치하는 거래사례로서 거래사례 대비 본건은 외부요인 상가의 성숙도 (
등 에서 열세합니다) .

3 #1

0.97 1.00 1.00 1.00 0.970

본건 북동측 인근에 위치하는 거래사례로서 거래사례 대비 본건은 외부요인 상가의 성숙도 (
등 에서 열세합니다) .

4 #1

0.97 1.00 1.00 1.00 0.970

본건 북동측 인근에 위치하는 거래사례로서 거래사례 대비 본건은 외부요인 상가의 성숙도 (
등 에서 열세합니다) .

5 #1

0.97 1.00 1.00 1.00 0.970

본건 북동측 인근에 위치하는 거래사례로서 거래사례 대비 본건은 외부요인 상가의 성숙도 (
등 에서 열세합니다) .

6 #7

0.97 1.00 1.00 1.00 0.970

본건 북동측 인근에 위치하는 거래사례로서 거래사례 대비 본건은 외부요인 상가의 성숙도 (
등 에서 열세합니다) .

7 #3

0.97 1.00 1.00 1.00 0.970

본건 북동측 인근에 위치하는 거래사례로서 거래사례 대비 본건은 외부요인 상가의 성숙도 (
등 에서 열세합니다) .

8 #3

0.97 1.00 1.00 1.00 0.970

본건 북동측 인근에 위치하는 거래사례로서 거래사례 대비 본건은 외부요인 상가의 성숙도 (
등 에서 열세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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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호 사례
기호

비교항목
격차율

외부요인 내부요인 호별요인 기타요인

9 #5

1.00 1.00 1.00 1.00 1.000

본건 동측 인근에 위치하는 거래사례로서 거래사례 대비 본건은 제반요인 대체로 유사합니
다.

10 #5

1.00 1.00 1.00 1.00 1.000

본건 동측 인근에 위치하는 거래사례로서 거래사례 대비 본건은 제반요인 대체로 유사합니
다.

11 #1

0.97 1.00 1.00 1.00 0.970

본건 북동측 인근에 위치하는 거래사례로서 거래사례 대비 본건은 외부요인 상가의 성숙도 (
등 에서 열세합니다) .

12 #1

0.97 1.00 1.00 1.00 0.970

본건 북동측 인근에 위치하는 거래사례로서 거래사례 대비 본건은 외부요인 상가의 성숙도 (
등 에서 열세합니다) .

13 #1

0.97 1.00 1.00 1.00 0.970

본건 북동측 인근에 위치하는 거래사례로서 거래사례 대비 본건은 외부요인 상가의 성숙도 (
등 에서 열세합니다) .

14 #3

0.97 1.00 1.00 1.00 0.970

본건 북동측 인근에 위치하는 거래사례로서 거래사례 대비 본건은 외부요인 상가의 성숙도 (
등 에서 열세합니다) .

15 #3

0.97 1.00 1.00 1.00 0.970

본건 북동측 인근에 위치하는 거래사례로서 거래사례 대비 본건은 외부요인 상가의 성숙도 (
등 에서 열세합니다) .

16 #5

1.00 1.00 1.00 1.00 1.000

본건 동측 인근에 위치하는 거래사례로서 거래사례 대비 본건은 제반요인 대체로 유사합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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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호 사례
기호

비교항목
격차율

외부요인 내부요인 호별요인 기타요인

17 #5

1.00 1.00 1.00 1.00 1.000

본건 동측 인근에 위치하는 거래사례로서 거래사례 대비 본건은 제반요인 대체로 유사합니
다.

18 #8

0.97 1.00 1.00 1.00 0.970

본건 북동측 인근에 위치하는 거래사례로서 거래사례 대비 본건은 외부요인 상가의 성숙도 (
등 에서 열세합니다) .

20 #1

0.97 1.00 1.00 1.00 0.970

본건 북동측 인근에 위치하는 거래사례로서 거래사례 대비 본건은 외부요인 상가의 성숙도 (
등 에서 열세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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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준가격 산정  6. 

기호 사례
기호

사례단가
원( / )㎡ 사정보정 시점수정 가격형성

비교요인
산출단가

원( / )㎡
적용단가

원( / )㎡

1 #1 29,182,078 1.00 0.99906 0.970 28,280,008 28,280,000

2 #7 8,515,684 1.00 1.00903 0.970 8,334,803 8,330,000

3 #1 29,182,078 1.00 0.99906 0.970 28,280,008 28,280,000

4 #1 29,182,078 1.00 0.99906 0.970 28,280,008 28,280,000

5 #1 29,182,078 1.00 0.99906 0.970 28,280,008 28,280,000

6 #7 8,515,684 1.00 1.00903 0.970 8,334,803 8,330,000

7 #3 10,842,947 1.00 0.99896 0.970 10,506,720 10,510,000

8 #3 10,842,947 1.00 0.99896 0.970 10,506,720 10,510,000

9 #5 9,194,482 1.00 1.00928 1.000 9,279,806 9,280,000

10 #5 9,194,482 1.00 1.00928 1.000 9,279,806 9,280,000

11 #1 29,182,078 1.00 0.99906 0.970 28,280,008 28,280,000

12 #1 29,182,078 1.00 0.99906 0.970 28,280,008 28,280,000

13 #1 29,182,078 1.00 0.99906 0.970 28,280,008 28,280,000

14 #3 10,842,947 1.00 0.99896 0.970 10,506,720 10,510,000

15 #3 10,842,947 1.00 0.99896 0.970 10,506,720 10,510,000

16 #5 9,194,482 1.00 1.00928 1.000 9,279,806 9,280,000

17 #5 9,194,482 1.00 1.00928 1.000 9,279,806 9,280,000

18 #8 7,949,762 1.00 0.99873 0.970 7,701,476 7,700,000

20 #1 29,182,078 1.00 0.99906 0.970 28,280,008 28,28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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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가격 자료. Ⅴ

평가사례  1. 

기호
소재지 층 전유면적

( )㎡ 평가액 원( ) 전유면적당
단가 원( / )㎡ 평가목적

기준시점

건물명 호수 사용승인일

#1

경기도 하남시
감일동 494-1

층1

50.16 1,418,000,000 28,269,537 경매

2023.05.30

통칭 감일로데오( :
프라자 주건축물제 동1 )

호101
본건( )

2023.04.25

#2

경기도 하남시
감이동 440-2

층1

38.88 1,130,000,000 29,063,786 담보

2023.01.27

퀸즈에비뉴
주건축물제 동1

호111 2022.10.14

#3

경기도 하남시
감이동 512

층2

64.8 617,000,000 9,521,605 담보

2023.01.25

현대타워 호207 2022.09.02

#4

경기도 하남시
감이동 440-2

층2

27.54 300,000,000 10,893,246 담보

2023.01.16

퀸즈에비뉴
주건축물제 동1

호227 2022.10.14

#5

경기도 하남시
감이동 440-2

층3

47.52 469,000,000 9,869,529 경매

2023.04.21

퀸즈에비뉴
주건축물제 동1

호307 2022.10.14

#6

경기도 하남시
감이동 512

층3

126.2 1,070,000,000 8,478,605 담보

2023.01.25

현대타워 호301-1 2022.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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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근 유사 부동산의 가격수준  2. 

용도별 연간 매각통계  3. (2023.01.01~2023.06.30)

출처 옥션원( : )

구분 총건수 매각건수 매각건율 매각가율

근린상가
경기도 592 159 26.86% 66.05%

하남시 6 - - -

근린시설
경기도 85 22 25.88% 73.85%

하남시 2 1 50.00% 100.43%

층 가격수준 전유면적당 단가( )

층1 원 원 수준인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25,000,000 / ~ 30,000,000 / .㎡ ㎡ 

층2 원 원 수준인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8,000,000 / ~ 11,000,000 / .㎡ ㎡ 

층3 원 원 수준인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7,000,000 / ~ 10,000,000 / .㎡ ㎡ 

층4 원 원 수준인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6,000,000 / ~ 9,000,000 / .㎡ ㎡ 

층5 원 원 수준인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5,000,000 / ~ 8,000,000 / .㎡ ㎡ 

기호
소재지 층 전유면적

( )㎡ 평가액 원( ) 전유면적당
단가 원( / )㎡ 평가목적

기준시점

건물명 호수 사용승인일

#7

경기도 하남시
감이동 433-1

층5

75.044 608,000,000 8,101,914 경매

2023.05.26

반도유스퀘어 호503 2021.11.05

#8

경기도 하남시
감이동 440-2

층5

37.8 300,000,000 7,936,508 담보

2023.01.10

퀸즈에비뉴
주건축물제 동1

호516 2022.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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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평가액의 결정에 관한 의견. Ⅵ

감정평가액 결정  1. 

다음과 같이 대상 부동산의 감정평가액을 결정하였습니다     .

구분 면적( )㎡ 적용단가 원( / )㎡ 산출가격 원( ) 감정평가액 원( ) 비고

집합건물

기호 1 33.44 28,280,000 945,683,200 946,000,000

기호 2 96.9 8,330,000 807,177,000 807,000,000

기호 3 50.16 28,280,000 1,418,524,800 1,419,000,000

기호 4 46.74 28,280,000 1,321,807,200 1,322,000,000

기호 5 33.44 28,280,000 945,683,200 946,000,000

기호 6 150.48 8,330,000 1,253,498,400 1,253,000,000

기호 7 96.9 10,510,000 1,018,419,000 1,018,000,000

기호 8 88.2 10,510,000 926,982,000 927,000,000

기호 9 75.24 9,280,000 698,227,200 698,000,000

기호 10 75.24 9,280,000 698,227,200 698,000,000

기호 11 33.44 28,280,000 945,683,200 946,000,000

기호 12 37.8 28,280,000 1,068,984,000 1,069,000,000

기호 13 44.1 28,280,000 1,247,148,000 1,247,000,000

기호 14 75.24 10,510,000 790,772,400 791,000,000

기호 15 75.24 10,510,000 790,772,400 791,000,000

기호 16 96.9 9,280,000 899,232,000 899,000,000

기호 17 88.2 9,280,000 818,496,000 818,000,000

기호 18 152.76 7,700,000 1,176,252,000 1,176,000,000

기호 20 50.16 28,280,000 1,418,524,800 1,419,000,000

합계 \ 19,190,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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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평가액의 결정의견  2.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 조에 근거하여 본 평가대상이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16『 』 『

법률 에 따른 구분소유권의 대상이 되며 토지 대지사용권 및 건물이 일괄거래 되는 관행 등을 , ( ) 』

고려하여 거래사례비교법을 주된 방법으로 하여 평가하였습니다.

다른 감정평가방법으로 산출한 시산가액과 비교하여 합리성을 검토하여야 할 것이나 평가대상      , 

물건의 특성 등으로 인하여 다른 감정평가방법을 적용하는 것이 곤란한바 평가전례 인근 유사부동산, 

의 가격수준 낙찰가율 통계분석 등을 비교분석하여 거래사례비교법에 의한 비준가격의 합리성을 , 

검토하였습니다 검토결과 그 합리성이 인정되므로 대상부동산의 평가액으로 결정하였습니다. , .

끝  .



구분건물 감정평가명세표

공  부 사  정

경기도 494-1 제1종 철근콘크리트조
하남시 근린생활 슬라브지붕
감일동 시설
(통칭: 지하1층 560.21

감일로데오 지하2층 560.21
프라자 1층 421.91

주건축물 2층 416.59
제1동) 3층 416.59

4층 306.34
5층 211.72

(내)

1 철근
콘콘크리트조
슬라브지붕
제106호 33.44 33.44 946,000,000        비준가격

적정대지권
토지ㆍ건물 배분가격 포함
토    지  : 236,500,000        
건    물  : 709,500,000        

2 철근
콘콘크리트조
슬라브지붕
제401호 96.9 96.9 807,000,000        비준가격

적정대지권
토지ㆍ건물 배분가격 포함
토    지  : 282,450,000        
건    물  : 524,550,000        

3 철근
콘콘크리트조
슬라브지붕
제102호 50.16 50.16 1,419,000,000      비준가격

적정대지권
토지ㆍ건물 배분가격 포함
토    지  : 354,750,000        
건    물  : 1,064,250,000      

비    고감정평가액
일련
번호

소 재 지 지  번
지  목

용  도

구      조
및

용도지역

면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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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건물 감정평가명세표

공  부 사  정
비    고감정평가액

일련
번호

소 재 지 지  번
지  목

용  도

구      조
및

용도지역

면          적(㎡)

4 철근
콘콘크리트조
슬라브지붕
제103호 46.74 46.74 1,322,000,000      비준가격

적정대지권
토지ㆍ건물 배분가격 포함
토    지  : 330,500,000        
건    물  : 991,500,000        

5 철근
콘콘크리트조
슬라브지붕
제104호 33.44 33.44 946,000,000        비준가격

적정대지권
토지ㆍ건물 배분가격 포함
토    지  : 236,500,000        
건    물  : 709,500,000        

6 철근
콘콘크리트조
슬라브지붕
제402호 150.48 150.48 1,253,000,000      비준가격

적정대지권
토지ㆍ건물 배분가격 포함
토    지  : 438,550,000        
건    물  : 814,450,000        

7 철근
콘콘크리트조
슬라브지붕
제201호 96.9 96.9 1,018,000,000      비준가격

적정대지권
토지ㆍ건물 배분가격 포함
토    지  : 356,300,000        
건    물  : 661,7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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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건물 감정평가명세표

공  부 사  정
비    고감정평가액

일련
번호

소 재 지 지  번
지  목

용  도

구      조
및

용도지역

면          적(㎡)

8 철근
콘콘크리트조
슬라브지붕
제204호 88.2 88.2 927,000,000        비준가격

적정대지권
토지ㆍ건물 배분가격 포함
토    지  : 324,450,000        
건    물  : 602,550,000        

9 철근
콘콘크리트조
슬라브지붕
제302호 75.24 75.24 698,000,000        비준가격

적정대지권
토지ㆍ건물 배분가격 포함
토    지  : 244,300,000        
건    물  : 453,700,000        

10 철근
콘콘크리트조
슬라브지붕
제303호 75.24 75.24 698,000,000        비준가격

적정대지권
토지ㆍ건물 배분가격 포함
토    지  : 244,300,000        
건    물  : 453,700,000        

11 철근
콘콘크리트조
슬라브지붕
제105호 33.44 33.44 946,000,000        비준가격

적정대지권
토지ㆍ건물 배분가격 포함
토    지  : 236,500,000        
건    물  : 709,5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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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건물 감정평가명세표

공  부 사  정
비    고감정평가액

일련
번호

소 재 지 지  번
지  목

용  도

구      조
및

용도지역

면          적(㎡)

12 철근
콘콘크리트조
슬라브지붕
제107호 37.8 37.8 1,069,000,000      비준가격

적정대지권
토지ㆍ건물 배분가격 포함
토    지  : 267,250,000        
건    물  : 801,750,000        

13 철근
콘콘크리트조
슬라브지붕
제108호 44.1 44.1 1,247,000,000      비준가격

적정대지권
토지ㆍ건물 배분가격 포함
토    지  : 311,750,000        
건    물  : 935,250,000        

14 철근
콘콘크리트조
슬라브지붕
제202호 75.24 75.24 791,000,000        비준가격

적정대지권
토지ㆍ건물 배분가격 포함
토    지  : 276,850,000        
건    물  : 514,150,000        

15 철근
콘콘크리트조
슬라브지붕
제203호 75.24 75.24 791,000,000        비준가격

적정대지권
토지ㆍ건물 배분가격 포함
토    지  : 276,850,000        
건    물  : 514,15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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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건물 감정평가명세표

공  부 사  정
비    고감정평가액

일련
번호

소 재 지 지  번
지  목

용  도

구      조
및

용도지역

면          적(㎡)

16 철근
콘콘크리트조
슬라브지붕
제301호 96.9 96.9 899,000,000        비준가격

적정대지권
토지ㆍ건물 배분가격 포함
토    지  : 314,650,000        
건    물  : 584,350,000        

17 철근
콘콘크리트조
슬라브지붕
제304호 88.2 88.2 818,000,000        비준가격

적정대지권
토지ㆍ건물 배분가격 포함
토    지  : 286,300,000        
건    물  : 531,700,000        

18 철근
콘콘크리트조
슬라브지붕
제501호 152.76 152.76 1,176,000,000      비준가격

적정대지권
토지ㆍ건물 배분가격 포함
토    지  : 411,600,000        
건    물  : 764,400,000        

19 경기도 494-1 대 제3종 708.3 708.3 -                       기호(1)~(18)
하남시 일반주거지역 ,(20)에 포함
감일동 평가

20 철근
콘콘크리트조
슬라브지붕
제101호 50.16 50.16 1,419,000,000      비준가격

적정대지권
토지ㆍ건물 배분가격 포함
토    지  : 354,750,000        
건    물  : 1,064,250,000      

합     계 ￦ 19,190,000,000
이 하 여 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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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건물(구분건물)감정평가요항표

1. 위치 및 부근의 상황

본건은 경기도 하남시 감일동 소재 "감일백제중학교" 남동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아파트단지, 다세대주택 및 근린생활시설 등이 혼재하는 지역으로서 제반주위환경은

보통시 됩니다.

2. 교 통 상 황

본건까지 차량접근 용이하며, 인근 간선도로변으로 버스정류장이 소재하는 등 제반대

중교통상황은 보통시 됩니다.

3. 건물의 구조

철근콘크리트조 슬라브지붕 5층 중 제106호 외 18개호로서

(사용승인일:2023.04.25)

외 벽 : 인조석 붙임 등 마감.

내 벽 : 몰탈위페인팅 등 마감.

바 닥 : 디럭스타일 등 마감.

창 호 : 페어글라스 및 섀시창호입니다.

4. 이 용 상 태

기호(1),(2),(4)~(18),(20) : 근린생활시설(현황:공실)으로 이용중입니다.

기호(3) : 근린생활시설(현황:아이원 프라자 분양 사무실)로 이용중입니다.

1.위치 및 부근의상황   4.이 용 상 태            7.인접도로 상태        10.임대관계

3.건물의 구조          6.토지형태 및 이용상황   9.공부와의 차이        11.기    타

2.교 통 상 황          5.위생·냉난방 시설등    8.도시계획 및 기타 공법관계

(테크)2306-B005



구분건물(구분건물)감정평가요항표

5. 위생.냉난방 시설등

기본적인 위생설비 및 급·배수설비, 소화전설비, 승강기설비 등 되어있습니다.

6. 토지형태 및 이용상황

인접도로 대비 대체로 등고평탄한 가장형의 토지로서 '제1종근린생활시설'건부지로 이

용중입니다.

7. 인접도로 상태

북측으로 로폭 약 3m 내외, 서측으로 로폭 약 6m 내외의 포장도로와 접하고 있습니다.

8. 도시계획 및 기타 공법관계

준주거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감일지구), 소로1류(폭 10m~12m)(접합), 소로3류(폭 8m

미만)(보행자도로)(접합), 소로3류(폭 8m 미만)(접합), 중로1류(폭 20m~25m)(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지역), 공공주택지구(개발행위허가제한지역), 상대보호구역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세부내용은 교육지원청에 별도 확인요[감일1중학교]), 배출시

설설치제한지역, 과밀억제권역, 공장설립승인지역(수도법 시행령 제14조의3제2호)입니

다.

9. 공부와의 차이

본건 기호(1),(2),(4)~(18)은 귀제시목록 및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상 면적과 집합건축

물대장(전유부,갑) 상 면적이 상이하며, 본 평가에서는 집합건축물대장(전유부,갑) 상

의 면적을 기준으로 평가하였는바, 경매진행시 참조바랍니다.

1.위치 및 부근의상황   4.이 용 상 태            7.인접도로 상태        10.임대관계

3.건물의 구조          6.토지형태 및 이용상황   9.공부와의 차이        11.기    타

2.교 통 상 황          5.위생·냉난방 시설등    8.도시계획 및 기타 공법관계

(테크)2306-B005



구분건물(구분건물)감정평가요항표

10. 임 대 관 계

미상입니다.

11. 기       타

---

1.위치 및 부근의상황   4.이 용 상 태            7.인접도로 상태        10.임대관계

3.건물의 구조          6.토지형태 및 이용상황   9.공부와의 차이        11.기    타

2.교 통 상 황          5.위생·냉난방 시설등    8.도시계획 및 기타 공법관계

(테크)2306-B005



경기도 하남시 감일동 494-1
(통칭:감일로데오프라자 주건축물제1동) 제106호 외 18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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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하남시 감일동 494-1
(통칭:감일로데오프라자 주건축물제1동) 제106호 외 18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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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진   용   지

- 1 -

본 건 전 경 기호(1) 【 – 】

본 건 전 경 기호(2) 【 – 】



사   진   용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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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건 전 경 기호(3) 【 – 】

본 건 전 경 기호(4) 【 – 】



사   진   용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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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건 전 경 기호(5) 【 – 】

본 건 전 경 기호(6) 【 – 】



사   진   용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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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건 전 경 기호(7) 【 – 】

본 건 전 경 기호(8) 【 – 】



사   진   용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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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건 전 경 기호(9) 【 – 】

본 건 전 경 기호(10) 【 – 】



사   진   용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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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건 전 경 기호(11) 【 – 】

본 건 전 경 기호(12) 【 – 】



사   진   용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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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건 전 경 기호(13) 【 – 】

본 건 전 경 기호(14) 【 – 】



사   진   용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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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건 전 경 기호(15) 【 – 】

본 건 전 경 기호(16) 【 – 】



사   진   용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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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건 전 경 기호(17) 【 – 】

본 건 전 경 기호(18) 【 – 】



사   진   용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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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건 전 경 기호(20) 【 – 】

본 건 전 경 【 】



사   진   용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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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건 전 경 【 】

주 위 환 경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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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위 환 경 【 】


